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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
한 것은 위법하다.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가 군사기밀 탐지·수집행위의 법정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
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
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
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 판
단 및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
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
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번 정답: ③

1번 해설: 옳은 것은 ㉠㉡㉢

①[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
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
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
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
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
은 위법하다.(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23 20번

②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그 기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

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1997. 9.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국가기밀’의 일반적 의미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
는 한편, 위 규정이 그 행위주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 한정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일 것을 그 구성요
건으로 하고 있어 행위주체와 행위태양의 면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가 군사기밀 탐지·수집행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
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 판단 및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볼수도없다.(대법원 2013.07.26. 선고 2013도2511)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45 
36번

③[1]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
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

이다( 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참조). 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같
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
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11448) 민경묵OX형법총
론(2017년판) P24 22번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
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
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

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민경묵
OX형법총론(2017년판) P55 19번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
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에게 그 사정을 고지
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 甲에게는 乙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
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
인이 매매잔금을 받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
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
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
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
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④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
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
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
으로 처벌할 수 있다.

2번 정답: ②

2번 해설:

① 피고인 甲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

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시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

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7.13. 선고 93도14) 민경묵OX형법총론(2017

년판) P240 30번

②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

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

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

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

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

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

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

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239 29번

③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

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

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도9221)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380 77번

④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

'1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대비
- 공채(남ㆍ여)ㆍ101경비단ㆍ전의경경채ㆍ학교전담특채ㆍ경찰행정학과경채 -

警脈 16년 1차 기출문제 해설                             [3월 21일 시행]

【형 법】 응시번호 : 이름 : 민경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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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

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230 1번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
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
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
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다.

③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④ 야간에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
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정답: ④

3번 해설:

①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7.2.10. 선고 86도2338)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284 2번

②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

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287 13번

③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

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

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

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

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

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

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도12430)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172 

96번

④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

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

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

면 족하다. 

  나. '가'항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

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

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

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

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

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282 17번

4.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
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

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②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
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
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
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
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甲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
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
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
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甲이 경찰
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를 하였
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번 정답: ②

4번 해설:

①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F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398 60번

②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

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

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386 31번

③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X) 벌하지 아니한다. 따

라서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424 2

번

④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

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

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

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

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

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6203)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937 20번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
이 확정된 甲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
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
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
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형법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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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번 정답: ①

5번 해설: 옳은 것은 ㉠㉡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

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

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

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

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558 19번

㉡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897)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486 12번 

㉢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선 형을 필요적 감경한다.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494 3번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도1993) 민경묵OX형법총론

(2017년판) P529 43번

㉤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

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

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502 22번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번 정답: ④

6번 해설: 옳은 것은 ㉠㉡㉢㉣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

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

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

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

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민경

묵OX형법각론(2017년판) P324 1번, P325 5번

㉡[1]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

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

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

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

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

로 족하다.(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4417)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306 6번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

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

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242 30번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3.10.24, 선고, 2003도4417)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307 8번

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
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
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
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
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7번 정답: ①

7번 해설: 틀린 것은 없음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판1984.12.26, 82도1373) 민경묵OX형법총론

(2017년판) P679 23번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679 24번

㉢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바(제31조 제①항), 교사범과 정범의 ‘법정형’이 

동일하다. 누범·상습범 여부가 고려되므로 정범과 교사범의 처단형이 달라질 수 있고, 작량

감경이 인정되므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740 1번

㉣ 피교사자가 범죄실행을 승낙하고서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효과 없는 교사라고 한다. 

교사자·피교사자는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된다.(제31조 제2항) 민경묵OX형법총론

(2017년판) P741 3번

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
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
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
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
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
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
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
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
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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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
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
다면 甲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
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
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야 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
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④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
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8번 정답: ④

8번 해설:

①[1]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

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

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F 양

자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동일하므로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고 부진

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777 12번

②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

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

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

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민경묵

OX형법총론(2017년판) P812 36번

③[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

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

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5364)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

판) P786 45번

④[1]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

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므로,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

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제140조 본문에서 저

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제140조 단서 제1호에

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

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이 법규정의 표현에 

부합하고,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그것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

라는 법리적 구조에도 맞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2131) 민경묵OX형법총론

(2017년판) P820 61번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
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
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
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② 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
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살해의도로 丙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
한 어떤 학설에 의할 때도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
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
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
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
한다.

9번 정답: ③

9번 해설: 

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에 있어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그 어느 것에 의할 때에도 결론이 같다. 즉 인식한 사실의 고

의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을 인정하여 발생한 丙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①③ 甲의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추

상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 한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기수를 

인정하므로, 甲에게는 을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된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행위자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만 

구체적으로 부합하고 나머지의 착오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갑은 병을 살해하려다 빗나가 을이 사망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

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304 2번, P311 21

번, P309 16번

④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범죄사실은 일치하지만 행위자의 생각과

는 다른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된 경우로 인과과정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제

2행위는 제1행위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인과과정의 상이가 비본질적이

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

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

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

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314 1번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
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
벌된다.

③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
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관할구역에 있는 甲정
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
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④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
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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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정답: ③

10번 해설: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

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민경묵OX형법각론

(2017년판) P449 16번

②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

판) P569 5번 P570 19번

③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갑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

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73 5번 

④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

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

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위와 같이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거나 달리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

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음독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

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만을 들어 이

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5.9.29. 선고 94도2187) 민경묵OX형법각론

(2017년판) P79 22번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
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
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
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②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
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
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
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④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
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11번 정답: ②

11번 해설:

①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

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대판1991.12.30. 91모5) 민경묵OX형법각론(2017

년판) P84 6번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

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850 15번,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87 18번

③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

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

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08.27. 선고 91도1604) 민경묵

OX형법각론(2017년판) P86 12번

④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

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

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1983.4.26. 83도323) 민

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781 25번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
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
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
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
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
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
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번 정답: ①

12번 해설: 옳은 것은 ㉡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

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

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

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

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

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10.09. 선고 2001도3594)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

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으

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한 명예훼

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

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

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

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보도내용에 인용된 소

문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암시된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

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

부에 대한 심리·판단만으로 바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

5312)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155 42번

㉢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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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152 31번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

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154 38번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친
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
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
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할 수 없다.

㉢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
라도 적용된다.

㉣ 장물범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그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형을 면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번 정답: ③

13번 해설: 옳은 것은 ㉠㉡㉣

㉠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경계침범죄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277 2번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

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

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2촌의 인척인 친

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

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친족

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모두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1.4.28. 선

고 2011도2170)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287 36번

㉢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

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

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3438)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283 21번

㉣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장물범)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

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F 장물죄는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

와 직계혈족관계에 있다면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필요적 면제에 해당한다. 민경묵OX형법각론

(2017년판) P289 39번

14. 절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
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
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
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
당한다.

②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
로써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③ 피고인 甲이 자신의 모(母) 乙명의로 구입·등록하여 乙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丙 몰래 가
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乙이고 피고인 甲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
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
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14번 정답: ②

14번 해설:

①[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

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

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

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

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

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재물)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296 17번, P423 202번

②[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

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사안에서,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

6080)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302 36번

③[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모(모) 갑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갑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에 대한 관

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갑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을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

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

원 2012.4.26. 선고 2010도11771)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292 8번

④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

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

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

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

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

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

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269 11번

15.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
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
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②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
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 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



www.kms112.co.kr 【형 법】 www.liberonet.co.kr

경찰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 【형법】 7 - 경맥경찰전문학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
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다
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
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
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입금
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미 성립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5번 정답: ③

15번 해설:

①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

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

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

231)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366 38번

②[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

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

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3498)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383 89번

③[1]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

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

야 한다.

  [2]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도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판단

하여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민경묵OX형법

각론(2017년판) P391 114번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

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

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

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민경묵OX형법각론(2017

년판) P436 15번

16.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
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
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
금되어 있던 甲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②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
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
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③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
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
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별
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
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
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

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번 정답: ①

16번 해설:

①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갑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

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갑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

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

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질권

설정으로 인한 배임죄와 별도로 예금인출로 인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불가

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

10980) 민경묵OX형법총론(2017년판) P795 65번

②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

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

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470 27번

③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

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수령

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

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금원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

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

는 것으로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2001.11.27. 2000도3463)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512 148번

④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

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

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 행위자가 이러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립학

교법에 따른 형사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4085)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507 138번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
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
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
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
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③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
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
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④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17번 정답: ①

17번 해설:

①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

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

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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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도1040)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749 19번

②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

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

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01.1.5. 99도4101)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769 19번

③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

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

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09.24. 선고 91도1733) 민경묵OX형법

각론(2017년판) P739 28번

④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

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

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

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

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762 61번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
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
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내범은 처벌하지만 외국인의
국외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
지 않는다.

㉣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엔)짜
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
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
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번 정답: ②

18번 해설: 옳은 것은 ㉠㉢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

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705 2번

㉡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

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

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민경

묵OX형법각론(2017년판) P698 3번

㉢[1]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

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

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

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

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그와 달리 위 형

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

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이 단지 여러 종류의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는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와 과거에 발행되어 은행 사이에서 유통되다가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나 화폐수집가나 재벌들이 이를 보유하여 오고 있는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가 

막연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미합중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703 2번 

㉣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

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짜리 주화의 명목가치

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

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

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민경묵

OX형법각론(2017년판) P700 7번 

19.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있어서 구체
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
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
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
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
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
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
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19번 정답: ④

19번 해설:

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금

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

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

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

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

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도9794)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944 36번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

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

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4293) F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967 

38번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

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도7976)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939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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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

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

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도1949) 민

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952 62번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
(형법 제151조 제1항)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
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
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
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
범이 성립한다.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
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
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
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번 정답: ④

20번 해설: 옳은 것은 ㉠㉡㉢

㉠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민경

묵OX형법각론(2017년판) P1001 43번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5.9.5. 선고 95도577)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1000 41번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

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

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3.26. 2003도8226) 민경묵OX형법각론(2017년판) P994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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